
전문위원 원익희 입니다.□

의안번호 제 호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589□

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

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□

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 제 호 및(2007.5.11 8423 )○

같은법시행령 전부개정 대통령령(2007. 10.4

제 호 으로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20306 )

지방재정법 제 조 재무회계의 결산 및 같은법시행령53 ( )○

제 조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에 따라 재무보고서가59 ( )․

추가 되었으며,

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것으로

행자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

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합니다.

또한 의회 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일 경우 직무활동으로 보아○

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.

검토의견으로는□

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안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□


